
 

1 

 

 

「관광법」 

[법률 제09/2017/QH14호, 2017.6.19., 전부개정] 

 

 

□ 개 요  

2017년 6월 19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제14대 국회 제3차 회기에

서 통과된 신 관광법은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며, 이 법의 

시행으로 구 관광법 제44/2005/QH11호는 자동 폐지되었다. 이 법은 

총 9장 7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, 관광 원칙, 관광상품 개발, 관광 활

동, 관광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단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

정하고 있다. 이 법은 베트남 영토 및 외국에서 관광 활동을 하는 개

인·기관 및 단체, 베트남 영토에서 관광활동을 하는 외국 개인 및 단

체, 관광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개인·단체·거주민 공동체·기타 기관, 

관광에 관련된 국가 관리 기관에 적용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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